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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기부현황과정책과제토론문

박두준

■ 우리나라기부금현황

경영학자피터드러커는측정할수없는것은관리할수없다고말했다. 측정할수없으면개선이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해외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비영리부문과 기부금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

려운실정임. 기부금단체수, 국내총생산(GDP) 대비비영리부문생산성비율, 비영리단체고용비율등에대

한통계조사가필요함.

■ 정책과제및개선방향

1. 기부금단체현황조사및유형분류에따른기부금코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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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부금단체명단및고유(면세)번호공개: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시기획재정부혹은

국세청에서 일정한 기부금단체유형 분류 및 코드를 부여하게 될 경우 정부와 기부자는 단체현황을 정확하

게파악할수있으며그에따른정책및제도수립이가능.

○개선:기부금단체통합정보온라인상공개

기부금단체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한다면시민들은기부시합법적인기부단체의명칭, 면세번호 소재

지, 사업, 기부금사용내역등원하는해당단체의정보를얻을수있음.

2. 공시기준및보고서식개선

○현행: 일반 공익법인 및 자산 10억 이상의 공익법인은 상증법시행령 제41조, 상증법 제50조의3에 따

라출연재산및결산서류를국세청에신고및보고함(단, 종교법인은제외)

○개선:자산과 수입을 고려한 단체규모에 따른 보고서식 내용을 개선하여 자산10억 미만의 중소 기부

금단체의정보공개를위한정책개선

3. 비영리조직관리감독일원화

○현행: 법률에 따라 각 주무부처, 지자체별로 관리·감독하는 비영리단체의 인허가를 일원화 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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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구 부재. 미국, 영국, 일본은 모두 단체의 관리감독을 하나의 기관에서 또는 별도의 독립기관에서 전담

하고있음. (미국 - 국세청, 영국 - 자선위원회, 일본 - 내각부공익법인위원회) 

○개선:외국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 비영리단체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 한 후 분산

된법·제도조항을간소화하고단체관리를일원화하는등단계적인노력필요

(기획재정부또는국세청에기부금단체를총체적으로관리하는책임을부여)

4. 사회부유층기부활성화유도: 재단출연자·가족의재단활동제한완화

○현행: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초과하여이사가되거나(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 제5조), 당해공익법인등의임·직원으로되

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 (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

현행법상 개인의 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어도 본인이나 친족 등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임직

원이되는것에제한이있음.

○개선: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재단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한범위(현재 5분의 1)를

완화하여 출연자 및 그 가족 등도 합리적인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통해 한국의 사립재

단, 가족재단의 설립 증가 유도(현행법에서 자산 100억이상 외부감사제도 자산 10억 이상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등으로인해모럴해저드는예방할수있음).

5. 고액기부자의기부목적보장 (기부자권리실현)

○현행:기부금이 애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기부자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사용되지않았을경우에효력을발휘할법적제재가없음(관련사건으로송금조회장의부산대기

부금소송을들수있는데, 이소송에서법원은오히려송회장의미납금무효소송을기각). 

○사례: 미국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재단을 만들기는 부담스러우나 기부금 사용에 대해

일정의참여를원하는고액기부자들에게인기. 

○개선:미국의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은 자선기부를 위해 개설된 계정으로 기부금을 출

연하는기부자나재단또는출연자가추천한자문가를 통해기부금사용에대해일정참여권한을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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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2억원 또는 3억원 이상 등의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사용처에 관여 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보장하는법조항을상속세및증여세법내에신설. 

6. 주식기부에대한제한완화

○현행

공익법인이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의5%(성실공익법인에대해서는10%)를초과하여출연을받

거나취득하지못하게제한하고있으며초과분에대해서는최고60%까지증여세를추징함. 이러한제약은

기부자의주식출연기부를제한함.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기부해야 하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수도있으며기부주식이비상장주식일경우에는매각도쉽지않다는문제발생.

○개선

주식기부에대한증여세면제한도를높임.(미국은20% 제한, 독일은제한없음)

현재 5%한도를 10%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현재 10%한도를 20%로 높임. 단, 성실공익법인의 경

우, 주식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출연할 경우, 국세청의 승인을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면

제하는방안을마련하여고액기부를독려.

■ 제안

위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들이 반영되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

로실행가능하기위해서는정부내에이를추진할수있는전담기구설치를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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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기부현황과정책과제에대한토론문

황창순

1. 기부통계와국세청자료

본발표에서보여준개인과법인의연도별소득공제대상기부금규모는우리나라에서는최초로국세청

의연말정산자료를근거로집계된점에서의의가있다. 우리나라에서는지금까지국세청에보고된연말정

산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기부규모에 대한 공식통계도 없었다. 다만 서베이 조사

에의한기부금규모의추정치(2007년의경우국민1인당10.9만원기부함)만존재하였다. 

최근 UN에서도 각 나라별로 NPO분야를 국가회계체계에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으로 삼아 이 분

야의활동에대한통계치를수집할것을권고하고있다. 나아가우리나라에서도기부와자원봉사를중심으

로 하는 자선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자선적 영역에 대한 정확한 통계

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도 미국의 국립자선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NCCS)와 같은 기부, 자선, 자원봉사,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대한 통계

data를체계적으로수집하는기구의설립을검토할필요가있다.

2. 진짜개인의기부금과국세청에신고된금액의차이

국세청의 개인기부 data는 개인이 소득공제의 자격을 갖춘 비영리기관 등에 기부하고, 또 본인이 연말

정산시이를소득공제항목으로신고한경우의기부통계이다. 하지만이통계치에여전히오차의여지가있

는데; (a) 개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단체에 기부한 경우나,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적 도움의 형태로

주어진 기부금은 누락되며; (b)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기관에 기부를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종교적, 개인

적 성향, 무지, 게으름, 착각 등)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국세청의 기부금 통계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

다.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sample survey나 panel 연구 등을 통해서 (a) + (b)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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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필요가있다. 이는신뢰성있는자선통계(charitable statistics)를구축하는데많은도움을줄것이다.

3. 기부자와기부금수령기관의상호체크체제(cross-checking system) 구축의필요성

오늘제시한기부에관한국세청자료는개인기부자의자발적인신고(소득공제용)에의해파악된것이

다. 하지만 개인(법인) 신고의 정확성을 체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을 수령하는 민간비영리조

직(종교기관포함)도 정해진 형식에 따라 국세청에 기부금 수령자의 보고의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개인에 의한 세금보고(tax return) 체계와 비영리조직이 미국의 국세청에 보고하는 재무관련

자료의 원천인 The Form 990이 존재한다. 개인이 자선적 기부금을 기부했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어느 정도 기부했는지를 국세청의 보고체계를 통해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민간복지조직이나 비영리조직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국세청에 기부금 수령자의 보

고의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세금공제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질이 높고

신뢰성있는보고체계(quality reporting)를구축하기위해지속적인제도개선을지향하고있다. 

4. 기부친화적인환경의조성(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개선)

2007년 5월에제정된이법은그동안이법률의문제점으로지적된부분의거의대부분을수용반영하

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가적으로 제시한 법률개정안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

음과같다.

(1) 개인기부금의소득공제한도를현행의15%(2010년이후는20%)에서30%로상향조정해서원칙적으

로법인보다개인기부의욕을고취시킨다. 

(2) 개인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보다 늘려서(지정기부금의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일시에고액을기부하는자에게불리하지않도록한다. 

(3)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를 확대한다. 현행의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금지 조항을 완화해서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보유 및 취득한

도를10%에서20%로상향조정한다. 

(4) 부담부자산기부시부담이전에대한양도세를완화하거나임대용부동산기부시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한다. 

(5) 현행의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출연재산의수입만으로장학금을지급하는것을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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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이를 완화해서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기본재산 증가목적의 매도

또는교환에대해서는주무관청의허가사항을완화해서신고만으로가능하도록한다. 

(6) 농지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농지를출연또는기부받아소유할수있도록한다. 

(7)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전문가들이 회계감사, 법률자문, 의료서비스의 분야에서 용

역기부에적극참여하도록유도한다. 

이상의 일곱 가지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은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개정 요구 사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영역들이다. 이 가운데 (3)번 항목을 제외한 여섯 가지 법률개정안은

이미 2009년 말에 소득세법, 농지법, 지방세법, 그리고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방안으로현재국회에상정되어있다. 

5. 공익법인의투명성확보방안

발표자가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

보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이

라는서베이조사결과가있다. 그렇다면공익법인의투명성이어떻게확보될것인가?  많은방안이있지만

기부금수입과 그 사용내역은 직접 기부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잠재적 기부자도 알기를 원하는 경우

가많다. 이런여건을고려하여일정기준이상의기부금을받은공익법인은과세관청이나가이드스타와같

은민간단체에기부수입과그사용내역을공시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을채택할필요가있다. 미국이나영

국이이러한공시화가잘된대표적인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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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 연 갑

1. 왜法人이아니라信託인가?

寄附도 금액이 커지거나 대상자가 많아지면 일정한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영미에서는 이 조직이 신

탁의 형식을 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영국의 경우 공익신탁이 약 10만여개에 이르고, 한 해에 5천개 이

상의 공익신탁이 새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신탁의 맥락에서 公益信託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종래 법인(또는 많은 경우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이 주로 그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따라서 종래

신탁법의논의에서도공익신탁은그다지주목을받지못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삼 공익신탁이 활성화되어야 하는가, 즉 博愛主義가 신탁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법인의

형식을취하는것에비해어떤장점이있는가에관해검토가필요하리라고생각됩니다. 공익법인에관해서

는 이미 별도의 법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국 법률안의 취지는 공익신탁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이와같은법률의제정을통해그와같은목적이달성될수있을것인가도예측될수있어야할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신탁법에 공익신탁의 제도가 있었으나 거의 이용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분

석도 필요할 것입니다. 단지 주무관청의 허가 등 국가의 관리가 있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에대해서도그와같은통제가있지만비교적활발하게이용되어왔기때문입니다.

2. 신탁목적사업의변경

신탁의형식으로기부하는경우의가장큰장점은, 기부자의의사가 - 심지어기부자의사망후에도 - 존

중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신탁행위로 신탁의 목적을 정한 후에는 기부자가 사망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의 목적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부자로서는 대단한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부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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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利他的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바꿀 필요가 있

다면 바꿀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조항의 변경을 허용하면서도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붙이고 있습니다(제67조, 개정안도 같은 취지). “신탁의 본

지”가 불확정개념이기는 하지만, 公益委員會가 신탁의 변경을 승인할 때에도 같은 제한을 붙이는 것이 타

당하다고생각됩니다(법률안제23조).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의관계

현행「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은 민법의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법

인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과 비교하여 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다는(감사는 주무관청

이추천할수있습니다) 점, 세제상혜택을줄수있는근거를마련해두고있다는점등의특징을가지고있

습니다. 법률안은공익신탁과공익법인을합하여“공익단체”라고정의하고있고, 민법상법인중 공익위원

회의 공익성 인정을 받은 법인만을 공익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과는

별도로이법에서공익법인을인정하는것인지, 아니면공익법인법을폐지하고이법으로대체하는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익법인법을 폐지하는 것이라면 그 중 어떤 규정을 흡수하는지, 흡수하지 않는

다면 경과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예컨대 이미 공익법인의 허

가를받아활동하고있는단체도공익성인정을받아야하는지등).

4. 公益性의인정과등록

(1) 申請資格

법률안은 신청자격에 관하여 目的信託 외에도 受益者가 불특정 다수인 수익자신탁도 명시하고 있습니

다. 목적신탁과 수익자신탁의 개념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니, 여기서의 목적신탁이 어떤 의미인

지분명하게해두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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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성인정에대한裁量

공익성 인정에 대하여 공익위원회에 재량권을 널리 인정하게 되면 등록하지 않는 공익단체가 증가하게

될우려가있습니다. 따라서모든공익단체에등록을의무화하는제도를택한다면공익위원회의공익성인

정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공익”개념이 가지고 있는 불확정성

때문에어느정도의재량권행사는불가피할것입니다. 특히“공익목적사업의수행을주된목적”으로하고

있는지에관해서는단체의활동이나수탁자의의사에관한조사가어느정도필요하게되지않을까생각합

니다. 결국 공익성 인정을 받기 위해 공익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권고에 신청인들이 사실상 따르는 관행이

생겨날가능성도있습니다. 

(3) 인정또는불인정처분에대한不服節次

법률안은공익신탁과공익법인이공익위원회에서공익성의인정을받아야이법에의한등록을하고공

익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의 인정 또는 불인정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공익위원장의 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이므로

공익위원장을상대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의방법으로다툴수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러나예컨대

위탁자의상속인, 또는과세관청이공익위원회의공익성인정처분에대하여불복할수있는지는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들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불복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4) 공익성인정및등록의免除

단체 자체의 성질상 공익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단체의 경우는 별도로 공

익성인정또는등록을할필요가없도록해둘필요도있을것입니다.

5. 受託者의報酬

수탁자에게보수를지급하지않는것이전통적인신탁법의원칙이지만, 적어도신탁행위로수탁자의보

수를 정한 경우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입니다. 법률안은 공익신탁 수탁자의 무보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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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행위로 정한 경우에도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즉 효

력규정인지여부가불분명합니다). 신탁행위로정한경우에는허용해야하는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

6. 公益委員會의任務

아마도 발표자가 마련한 법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익신탁이나 공익법인의 감독을 주무관청이 아니라

독립된행정기관인공익위원회가맡도록한데있을것입니다. 법률안에의하면공익위원회의임무는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익성 인정, 둘째는 공익단체등록부의 작성 및 보관, 셋째는 공익단체의 감독. 그

런데 널리 보면 공익단체에 대한 감독의 범주에 들지만,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許可에 관한 것입니다. 즉 사익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

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예컨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데 대한 법원의 허가, 제31조 등). 공익신

탁의 경우 그 감독을 법원이 아니라 공익위원회가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허가도 공익위원회가 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관한근거규정을둘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7. 공익단체의募金活動

기부금품의 모집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이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

부금법”)}. 법률안은 공익단체의 기부금품 모집활동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부금법의 준

용으로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별도의 규정을 둔다면 기부금법 제3조도

개정되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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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기부현황과정책과제에대한토론문

이희정

매우 의미있는 주제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표문의 내용은 우리 사회가 변화해 가는 여러 가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부문화

의 발전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점은 물론이고, 공법학자로서 이러한 공익신탁제도에서

우리 국민의 지위가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국가의 후견적 급부를

요청하는 개인의 모습을 넘어 성숙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

고자하는모습으로변모해가고있음을발견하게됩니다. 이러한시민정신및기능을잘뒷받침해줄수있

는사회적틀을만드는것이새로이제정하고자하는“공익신탁의인정등에관한법률안”이아닐까합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변화는, 우리 법체계 - 특히 규제법체계-가 그간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사실관계별

로 종적으로 구분하여 규율해 왔다면 (주무관청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허가제를 말합니다), 이제는 각 영역

을 아울러 기능별로 횡적 규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큰 관점에서 보면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의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방향은 통상 종전과 같

은 방식의 규제에 있어서는 그 완화를 가져온다고 보입니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들에 공통적으로 필요

한 규제를 하게 되면,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상 최소한의 규제를 요하는 것에 맞추어지게 될 것이

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의 절대감소가 아니라, 규제의 체계나 방식의 전환으로 보

는것이더적절할것입니다.  

「공익신탁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임무는 복합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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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변화를 뒤따라가면서 담아내어야 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유인이나 규제수단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은 사회

변화를뒤따라가는동시에이끌어가야하는다소모순되는기능을해야합니다. 

(1) 동법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제상 존재하고 있으나 그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던 공익

신탁제도를정비하여시민들의공익활동을위한새로운틀로제공하고자합니다. 이는법제상완전히새로

운 제도도 아니면서, 현재 활용도가 높은 비영리법인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부담도 완

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전략으로서 적절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비영리

법인제도에 대한 유효한 변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에 대해 발제자의

의견을여쭙고싶습니다. 

(2) 이 법에서는 기존의 주무관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신탁에 대한 허가제도가‘재량권’의 엄

격한 행사로 그러한 활동을 위축시켰으므로, 이를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그 기준의 설정과 부합 여부에 대

한심사기능을전담할‘공익위원회’를신설하여그에맡기는방식을제시하고있습니다. 이는기존의주무

관청의 허가 및 감독권을 전부 신설되는 공익위원회로 이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그렇다면, 규율대상이 되는 공익신탁을 통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에는 어떠한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요? 만약, 현재의 공익신탁이나 공익법인이 단지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기

관이나병원등을운영하는경우에도이에포함된다면, 어떤정도이든지그러한운영행위에대한주무관청

의 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 법률안 별표에 열거된 23가지의 사업은 그 종류만으로 보면,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 모든 사업에 관한 공익신탁을 공익위원회가 전담하는 경우, 만약 공익신탁이 매

우 활성화된다면, 조직상, 예산상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행위규제에 있어서도 현재

와 같은 공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발표자께서 연구하신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Charity Act 에서는 다른 규제기관의 1차 규제관할권을 인정하고, Charity Committee는 그러한 관할

권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익신탁법에서도 그러한 여지를 두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즉, 주무관청이 직접 규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익신탁에

대해서는이법이적용되지않을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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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부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1)

박훈

이상신

Ⅰ. 서설

유산을 자녀에게 사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남겨주는 풍토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축적된 부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도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흐름이 나타

나고 있다. 자신이 축적한 부에 대해 사회적 환원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느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

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발적으로 유산을 기부하기 위해 사망 전에 미리 계획하는 사례가 조금씩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유산을 생전 계획 하에 기부하는 계획기부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

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부나 유산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동일하지 않고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법제도가 달라

미국의 계획기부의 예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기부의 여러 형태 중

계획기부가 기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의 예를 볼 때 기부 자체의 활성화를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

요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계획기부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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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함으로써기부활성화에기여하는법제도개선방안을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2)

계획기부에 대한 법학 이외의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적 논의와 계획기부를 실제 금융권을 매

개로금융상품의형태중하나를선택하는구체적논의에대해서는이글의범위에서제외한다.  

Ⅱ. 계획기부(planned giving)의의의와현황

1. 계획기부의의의

기부를 계획적으로 한다는 의미로서“계획기부(planned giving)”는 우리나라 현행법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개념은 아니다. 계획기부는 planned giving이라는 영문의 표현처럼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가없이 무엇인가를 주거나 해주는 것으로서 기부를 즉흥적인 일회성으로 하

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계획기부를“기부”를“계획”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볼 때 먼저 기부

의의미를살펴보는것이계획기부의의의를알아보는첫걸음이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기부와관련된대표적인법으로「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식품기부활

성화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들 수 있다.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

15조에서는“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

세는「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연이나 기부에 대한

개념정의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기부금품”을

일정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대급부 없이 주는 것이 기부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할수있다.  

기부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기

부에 대한 개념정의가 보다 자세히 되어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는“특수관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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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 기부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는 온전히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는“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

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재산의 이전이 있을 때 이전된 재산 전부의 가액이 아니라 그 재산의

일부가기부금으로인정될수있음을보여준예라할수있다.

미국의 경우「선한 사마리아인 식품기부법(Bill Emerson Good Samaritan Food Donation Act)」에서 기부

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서“기부”라 함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금전적 가치도 요구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영리 단체에서 다른 비영리 단체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된다. 기부는 아무

런 조건이 없는 양도일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3) 양도자가 기부함으로 얻게 되는 만족감 외에 어떠한 혜택

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야 진정한 의미의 선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자가 자산을 기부

하면서 개인적인 혜택을 제공받았다면 제공받은 개인적인 혜택의 공정거래가를 초과하는 자산의 가치만

공제가능한기부금액으로인정받을수있다.4)

교회에 관련된 것이지만 교회건축을 위한 기부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기부자들의 이름을 오랫동

안 기억할 수 있는 기념명판을 건물에 새기는 것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기념명판에 이름이 새

겨짐으로기부에대한일종의대가를받은것으로여겨지지만, 기부행위에따르는부수적인것에불과하고

기부공제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의 대가성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5) 기부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줄 때 기

부에따른대가를받았는지를판단하거나기부금액을판단할때기부시기부자가받는것을어떻게평가할

지가쉽지않음을보여준예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이든 미국이든 대가없이 주어지는 기부를“계획”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기부를 계획

한다는 의미의 계획기부라는 개념 자체는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정착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미

국에서의논의를중심으로정리하고자한다.6)

계획기부(planned giving)라는 용례를 사용할 때 계획기부 대상 재산의 속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계획기부의 과정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기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되고일정한시간을넘어서수행되는일련의행위들의과정에초점을맞추는것이다. 계획기부의유형

은 자선기부기회의 다양성, 계획과정의 가변성, 그리고 기부자의 소망과 환경에서 오는 차이에 따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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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계획기부의 유형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계획기

부가다른기부와는다른세가지특징으로계획기부의특성을정리해볼수있다.

첫째, 계획기부가 활용되어 실제로 기부가 행해졌을 때의 목적이 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의 설치를

통해 기부자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선단체에 기부된 계획기부재산은 기부자에게 다음

중하나혹은결합된혜택을줄수있다는점이다. 즉기부자에게자선소득세공제, 자본이득세의최소화, 상

속세감소, 혹은기부자기타제3자에게일생동안의연금소득을제공할수있다. 셋째, 계획기부재산은기부

자에의해매우조심스럽게다루어진다는것이다. 전형적으로기부재산은재무및부동산계획의한부분으

로서결정된다.

계획기부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계획기부시 기부재산은 다음의 특징을 대체로 갖는다. 기부재산은 미

래에 사용된다는 점, 현금 이외의 형태의 재산이라는 점, 상대적으로 큰 규모(기부자나 기부받는 단체 모두

에 큰 규모)의 재산이라는 점 등이다. 기부재산의 미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부의사를 밝히는 시기와 실제

기부의사에 따라 소유권 등이 이전되는 시기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현금 이외의 부동산, 주식 등 재

산이 기부재산을 이루기 때문에 평가문제나 민법, 상법 등 여러 사법상 법제도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는 미국의 계획기부에 대한 여러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것인가를 검토할 때 미국 법제도를 민

사법분야의 경우 주로 대륙법계를 수용한 우리나라 법제도에 그대로 도입하지 못하는 한 이유가 될 수 있

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기부자나 기부받는 단체 모두 기부에 대해 신중하고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고 기부

에따른추가적인재정적부담도함께고려해야할필요를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특성을갖는기부의유형을활성화하기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에초점이맞추어

져있다.

2. 계획기부의현황

(1) 우리나라의경우

우리나라의경우아직계획기부자체에대한연구는많지않다. 다만유산을좀더바람직하게사용하기

위해계획이필요하다는의미에서“유산기부=계획기부”의의미로쓰이는경향이많다. 유산기부를상속재

산(또는상속재산이될수있었던재산)의일부또는전부를상속재산소유자의사망전에미리계획하에이

루어지는 기부를 의미하는 경우 유산기부의 기부를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한다는 의미인 계획기

부와유사성을갖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기부를얼마나하고그중계획기부의형태로하는것의현황자체를알기는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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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사회조사(2009)의 경우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내의 만 15세이상 가구원 37,000여명을 조사대상

으로 해서, 2009.7.6을 2009년 조사대상시점으로, 2009. 7. 6.~ 7. 20.(15일간)을 2009년 조사실시기간으로

하여 기부금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7) 설문조사를 통해 기부경험자가 32.3%이고 기부방법의 경우 대상자

직접후원보다는사회복지단체, 언론기관, 종교단체등의공익단체를경유한후원이많음을알수있다. 그

러나이것만을갖고는계획기부의정확한현황을알기는어렵다.

[표] 2009년후원(기부)인구및후원(기부)방법

한편계획기부와유산기부과동일한개념이라하기어렵지만, 우리나라의경우설문조사를통해유산기

부의 의향을 분석한 연구는 있다. 아름다운 재단의「기부에 관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시민 1,016명 응답자중 1%라도 유산기부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총 190명으로 18.7%로 나타나고 있

다.8) 이러한연구의경우에도계획기부자체의규모나유형을파악하기는어렵다.

기부를 하는 경우 모두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기부라 하는 경우

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실제로 개인기부의 경우 세제혜

택이 주어진 인원수 및 금액에 대한 통계자료는 국회 조세지출보고서와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의해 확인가

능하다. 2009년 국세청 통계연보9)에 따르면, 2008년 세제혜택을 받은 개인기부(종합소득신고자에 한한 경

우)는 인원수로는 557,159명, 금액으로는 1,395,708백만원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 기부의 일부규모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중 계획기부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해 내기 어렵다. 다만 연령별 기부금 신고현황을

보면 20대 이하 신고자 2만5000명이 241억 원을 기부 1인당 97만4000원, 30대는 11만8000명이 202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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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1인당 171만6000원, 40대는 20만 명이 4682억 원을 기부 1인당 234만5000원, 50대는 15만 명이 4220억

원을 기부 1인당 282만2000원, 60대는 5만1000명이 1933억 원을 기부 1인당 375만6000원, 70대 이상은 1만

3000명이 798억 원을 기부 1인당 630만3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기부금이 70대 이상 노년

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월 52만 원 정도를 기부한 셈이다. 70대 이상이 실제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 상속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유산기부와 관련한 논의가 현실적인 문제임을 짐작해

볼수있다. 유산기부를포함한계획기부에대한제도변화의필요성과방향을실증적으로접근하기위해서

는좀더이에대한국세청자료제시나세부적인설문조사를통한연구가계속될필요가있다.  

(2) 미국의경우

계획기부(planned giving)는 미국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논문, 단행본

등에서 계획기부에 대한 기본설명, 상세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그 활용도를 간접적으로

짐작할수있다. 계획기부를기부자뿐만아니라기부단체의실무자에게교육하기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

램도제공되고있다.10)

Giving USA(2009)에 나타난 미국의 2008년 기부 현황은, 기부총액은 3,076억달러, 그중 개인기부는

2,292억원달러(전체의 75%), 기업기부는 145억 달러(5%), 재단기부는 412억달러(13%), 유증기부는 226억

달러(7%)를 구성하고 있다.11) 이중 계획기부에 대한 현황이 바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후술하는 다양한

계획기부의 현황 중 유증(Bequest)이 가장 흔한 계획기부로 꼽힌다. 신탁(Trust), 퇴직연금(Retirement plan,

각 개인은 자신의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며, 소유자가 죽을 시 자선단체에 계좌를 넘기는 형태), 유언 등

도 활용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기부방식을 금융상품 개발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금융상품을우리나라에도적용시키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민법, 상법등민사법뿐만아니라계획

기부가 재무계획의 일부로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계획기부에

대한 인식과 법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계획기부 법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용하기 어

려운이유이다. 미국에서활용되는계획기부유형의그수용가능성을살펴보기위해미국에서활용되는계

획기부를유형별로살펴그법적구조를다음에서분석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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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법상계획기부유형별법적구조와시사점

1. 기부형식의유형화기준

기부자의 재산은 현금, 증권, 부동산, 동산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를 기초로 한 다양한 방식의 기부가

행해질 수 있다. 또 1회적인 기부일 수도 있으나 정기적인 기부일 수도 있다. 기부자가 기부를 통하여 세제

혜택 이외의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기부행위가 생전행위에 의할 수도 있으나 유언에 의할 수도 있

다. 재산의 이전 방식도 신탁의 설정을 통할 수도 있으며 단순한 이전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매우 다양한

형식의 기부가 행해질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적인 구조를 파악하려면 다양하게 행해지는 기부 형식의

유형화가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기존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새로이 단체를 만들어 기부하는 경우, 신탁을

설정하여 기부하는 경우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12) 이들 유형마다 기부재산의 소유권 이전 여

부 및 시기, 원본과 수익의 귀속주체, 과세상 혜택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큰 유형별

로더세부적인유형구분과그법적의미를별개의항목별로살펴본다.  

2. 기존의자선단체에대하여기부를하는경우

기존의 자선단체에 대하여 기부를 하더라도 실제로 현재의 재산이전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현재 약정이

있더라도 사후에 재산이전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증여와 유증의 차이

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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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가없는증여가있는경우

예컨대기부자가100,000달러의현금을자선단체에기부하거나, 주식이나부동산등을대가없이기부하

는 경우를 말한다.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개 기부자가 여유자금을 가진 부자인 경우가 그 특징이며,

기부자로서는 매우 쉽고 간단하게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이있다.13)

주식 등 평가 가능한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자본이득과 관련하여 현금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예

컨대 기부자가 20,000달러에 구입하여 현재 시가가 100,000달러인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를 가정

하자. 이러한 경우는 높은 평가차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부자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100,000달러에 대하여 소득세공제가 행해짐으로써 기부자는 결국 80,000달러에 대한 자본이

득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14) 현물재산의 경우에는 평가문제가 존재한다.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

가시스템도계획기부의활성화에기여한다고할수있다.

미국의 경우도 현물재산의 과대평가의 문제가 과세상 문제가 되고 있다.1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연금보호법(The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16)에 따라 과대평가에 대한 가산세를 두배로 늘리는

등의제한을가하는세법개정이있었다.17)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대평가의 경우 가산세 및 조세포탈죄의 적용가능성이 있어 현물재산의 과대평가

문제에 대한 제재시스템은 일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 주식, 부동산 등 여러 재산의 시가

를 산정하는 평가시스템과 평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 그리고 평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미국과 비교하여

별도의검토를필요로하는사항이라할수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있고 미등기된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70%까지 과세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의 부담도 적지 않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의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담도 큰 부

담이 된다. 기부시에는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더욱이 이러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



71

산세의 부담이 줄게 되고 부동산을 증여받는 기부단체의 경우 위 거래단계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주택

의 시가만큼의 재산이 줄기는 하지만 주택을 양도하거나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부담할 세금을 고려하는

경우 기부에 따른 재산감소분은 적을 수 있고 주택 시가 만큼의 소득공제의 혜택(한도 제한이 존재하기는

함)이 주어질 수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부동산 거래단계의 세부담이 높다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세

제상의차이라고할수있다.

(2) 대가있는증여가있는경우

증여에 대가가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가양도의 경우와 부담부증여의 경우이다. 저가양도

는즉시현금화가쉽지않은부동산의경우에볼수있다. 

가. 저가양도

장기평가익이 있는 부동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편익이 있다. 첫째, 기부

금액과 기부자의 소득세공제가 그 자산의 공정시장가치(FMV)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고, 둘째, 기부자

는 평가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피할 수 있고, 그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받아야만 하는 양도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셋째, 본인 스스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했다는 만족감을

얻게된다는점이다.18)

장기평가익이 있는 부동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자의 소득공제액은 기부한 연도에 그 기부자의 조

정후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30%까지 인정되며, 공제되지 못한 것은 추가로 5년동안 각 연도의 조

정후총소득의30%에달할때까지이월공제가허용된다.19)

예컨대50,000달러에구입하여현재시가가200,000달러인부동산을50,000달러에자선단체에저가양도

(Bargain sale) 한경우, 세법상으로는차액150,000달러에대해서소득세공제가인정되며,20) 이외에기부자

는 양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심정적으로 기부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물론 150,000달러가

전액공제되지않았다면5년간이월공제가허용된다.

저가양도의 문제는 대가없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와 거래된 가액의 차이를 계산해

야된다는점에서평가를제대로하는문제가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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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기부자가 자선단체로부터 기부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도 과세상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가에는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대가를 받고 이

경우어떠한과세상문제가있는지에대한것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미국법상인정되는부담부증여로는

기부연금(Gift annuity) 및주택에대한잔여권(Remainder interest)을갖는경우로볼수있다. 

가장오래되고가장단순하며가장대중적인 life-time 기부는연금을사용하는것이며, 이것은기부와투

자를 결합한 것이다.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기부이며, 즉시 자선기관의 재산이 되지만 자선기관은 연금수

급권자의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연금지급율은 미국기부연금위원회

(American Council on Gift Annuities)의 권고안에 기초해서 결정된다.21) 이것은 1927년 자선단체간 격렬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현재 1,400개 이상의 대표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연금수혜자가사망한때에최초기부가액의50% 이상이기부될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기부연금은 연금과 관련하여 투자관리 및 행정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이다. 이 기부연금에는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따라 즉시 연금이 지급되는 형태(Immediate

Gift Annuity), 특정시점부터지급되는형태(Deferred Charitable Gift Annuity)로구분할수있다.22)

가) 기부연금(Immediate Gift Annuity)

자선단체가 종신 수익 동의를 통해 현금이나 상장 증권을 기부받고, 기부자나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수

혜자에게 생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선 기부 연금 동의서의 계약 조건에 따라, 현금

이나 상장 증권을 기부받는 대가로 수혜자는 수혜 기간 동안 그리고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계약 당시에 확

정된 지급액과 횟수에 따른 수입이 보장된다. 즉 기부자나 기부자가 지정한 수혜자는 자선단체의 가용 자

산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며, 수혜자의 수와 연령 등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마지막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기부의 잔여 가치가 재단 영구기금에 귀속된다. 이 형태의 기부는 기부자에게 공익성기부금공제, 일

정한기간동안의고정된수입의확보, 자본이득세의절감, 상속세의절감등의편익이있다.23)

예컨대 70세인 Mary가 10,000달러에 취득하여 현재 50,000달러인 저배당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

우, 그는 정확히 20,233달러의 연방소득세공제를 받을 것이고(이 액수는 나이 및 연간 지급액의 규모에 기

초한것임), 그의소득세신고시AGI의 30%에달할때까지인정되며그해에전액공제되지않으면추가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된다. 그는 매년 7.5%, 즉 매년 3,750달러의 연금을 받게 되고, 매년 지급액 중 37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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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5.9년 동안 세금이 면제된다. 50,000달러를 기부한 때에 자본이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에 매년

연금액 중 1,497달러는 첫 15.9년 동안 자본이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70세의 기대수명을 고려한 것이다. 만

약그가이주식을팔고다시기부하였다면아마도25,000달러의자본이득세를납부해야했을것이다. 이러

한 예에서 보듯이 Mary는 그의 소득을 증가시켰으며, 소득세와 상속세를 절감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더많은기부를함으로써만족감을얻었다.24)

미국의 경우에는 기부재산 가액만큼을 기부시점에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고, 그 대가를 받

은시점마다연금소득이아닌자본이득에대한과세를받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금이 기부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기부시 연금의 현재가치화한 금액

만큼을대가로산정하여양도소득세과세가될것이다. 다만연금을현재가치화하는법적제도적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재산과 관련한 연금수령과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권에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고있다. 이와관련한세제상혜택도주어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주택연금(역모기론)25)이기부의목

적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주택의 소유권을 즉시 넘기는 형태가 아니고 담보

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소유권이전 여부와 과세문제가 달라진다. 주택연금에 대한 지원이

라는 차원에서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의 소득공

제(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거주,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200만원 한도), 재산세 25% 감면(주택가

격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감면)이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연금을

받기로한경우주택의저당권설정당시양도소득세문제는발생하지않고연금을받는경우에는연금소득

과세의적용을받는구조이다. 연금을현재가치화하여주택의저당권설정당시양도소득세과세의문제로

취급하고있지는않다. 사실상양도라도저당권설정의법형식을취하므로저당권설정에따른과세문제로

취급하는것이라할수있다. 양도소득세문제는계약기간만료이후금융기관에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의

문제인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2). 그 자세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에대한1세대1주택의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

정을적용함에있어거주기간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2005.2.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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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일현재주택을담보로제공한가입자가60세이상일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방법으로대출금을수령하는조건일것(2008.2.29. 직제개정) 

3. 만기에당해주택을처분하여일시상환하는계약조건일것

②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

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장

기저당담보주택은거주기간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2005.2.19. 신설) 

③ 1세대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005.2.19.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를「소득세법」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

한제1항의대출계약서와함께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2008.12.31. 개정) 

1. 장기저당담보주택외의다른주택의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나) 기부거치연금(Deferred Charitable Gift Annuity, DCGA)

기부거치연금은자선기부연금과마찬가지로경기변동에관계없이계약당시에확정된지급액과횟수

에 따라 수입을 보장하는 기부이다. 그러나 특정 기간(최소한 기부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연금

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연금 규모는 기부 액수, 기부 당시의 연령, 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의 수혜자의 연령

등에의해결정된다. 또한기부자는기부연도에자선기부로인한세금감면의혜택을누릴수있다. ‘종신

수익동의’기부는연금을지급받는시기를기부자가정할수있으므로은퇴계획에도도움이되며,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DCGA는 특히 기부대상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적합하며, IRAs나

Keoghs,26) 401(k)s 등을통해기부금공제를최대화하려는전문가그룹들의은퇴계획에있어서특히유용하

다.27)

예컨대 50세의 외과의사인 Ralph는 10,000달러에 취득하여 현재 50,000달러인 mutual fund의 지분권을

DCGA 조건으로 기부하였다. 그는 29,776달러의 연방소득세공제를 받을 것이고 매년 15.3%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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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달러의 연금을 65세부터 받을 것이다. 게다가 65세 때의 개인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매년 지급액 중

209달러에대하여는19.9년동안세금이면제될것이다. 그는기부당시에는자본이득세가부과되지않으나

19.9년 동안 매년 지급액 중 814달러에 대하여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만약 그가 이것을 팔고 다시기부

하였다면, 그는 아마도 40,000달러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될 것이다. 게다가 그의 부동산은 상속세 및 유

언검인비용등을감소시킬것이다.28)

우리나라의경우연금형태를대가로받기로했다면그수령이기부당시가아니더라도기부에따른소유

권이전시기부의대가인연금수령액을산정하여양도소득세과세가문제될것이다.

다) Retained Life Estate Gifts

기부자가 주택을 자선단체에 이전하지만 평생 동안 거주할 권리는 유보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주택이

그의 가장 주요한 자산이고 또 평생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사후에 가족을 위한 주택으로서 유지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하여 평생 거주할 권리의 평가액을 공제한 자선단체의 잔여권

(Remainder interest) 가액만큼 소득세 공제가 인정된다.29) 이를 통하여 기부자는 기부금공제, 평생동안의

라이프스타일 유지, 자본이득세의 회피, 상속세 절감이라는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30) 이에 관한 합의가 있

을 때 기부자는 주택이나 별장, 또는 농장에 대해 평생동안 거주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에 필요한 관리비용

을 부담하면서 자선단체에 그에 대한 권리(a title of a residence)를 이전한다. 조세목적상으로는 이 경우 재

산은“life estate value”와“gift value”의두부분으로나뉜다.31)

예컨대 75세, 70세의 부부가 75,000달러에 매수하여 현재 FMV가 300,000달러인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들은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지불하면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자선

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자는 그들의 연령과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85,346달러의 소득세공제를 받을 것이

다. 또 그들은 그 집을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225,000달러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

다.32) 미국의경우는기부시잔여권(Remainder interest)만큼의대가를받은것으로보아자본이득세를과세

하고기부재산의현재가치에서잔여권의대가를뺀만큼을소득공제로인정하고, 잔여권에따라생활을하

여임대료등별도부담을지급않는것에대해서는소득과세를따로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권과 관련하여 잔여권(Remainder interest)이라는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유권의경우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흘러나오기는한다. 소유권을이전하더라도전세권이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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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계약 등에 따라 종전 소유자가 이전대상 자산의 사용을 일부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현상을 미국의 잔

여권과같은법적의미를부여하기는어렵다. 우리나라의경우도미국의경우처럼소유권이이전하면서앞

으로 지급할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가치화한 액수만큼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임대료는 현재가치화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37조에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있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이 있기

는 하다. 기부단체와 기부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고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환산가액이 1억원 이상)에는 기부자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는 자산이전후 기부자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세 과세시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각 연도의 부동

산무상사용이익은“부동산가액 × 1년 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33)”로 환산

한가액에의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7조제5항).

(3) 유증(Bequest)

유언에 의해서 기부를 하는 것으로서, 계획기부의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형태이다. 미국 세법상 공익성

을 가진 자선단체나 공익성을 가진 트러스트에 생전증여를 하는 경우 또는 유증을 하는 경우 모두 증여세

또는상속세과세대상인재산에서제외한다.34) 생전에자신의재산에대한통제권을유보하면서후에자신

이 선호하는 자선단체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기부자들에게 매력적인 형태이다. 많은 기부자들은 자발적

인 자선이라는 관념을 상속세를 통한 비자발적 기부라는 관념을 선호하고 있다. 많은 형태의 유증 중 대표

적인것은다음과같은것이다.35)

가) 특정유증(Specific Bequest) - 재단에 구체적인 자산을 특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은

주식500주를재단에유증한다.”

나) 채무를 제외한 잔여금 유증(Residuary Bequest) - 모든 빚, 세금 또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분의

일부나 전부를 유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은 모든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유산의 잔여 부분

중50%를재단에유증한다.”

다) 조건부유증(Contingency Bequest) - 어떤 조건하에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인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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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본인은 일리노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인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에 (얼마)를 유증

한다.”

라) 정액유증(Bequest of a Fixed Amount) : 기부자가“본인은재단에 (얼마)를유증한다.”라고지정하는

경우이다.

마) 정률유증(Percentage Bequest) : 기부자가“본인은 재단에 내 재산의 ○○%를 유증한다.”라고 지정

하는경우이다.

바)이연기부(Deferred Gifts) : 기부자의 유언장에 과거에 서술된 이연기부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가능

한 것이다. 예컨대 유언에 의한 CRT, 유언에 의한 CLT, 유언에 의한 CGA 등이 이러한 조건과 관련되어 사

용되는용어들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상속세(연방세로서 유산세라고도 한다, Estate tax)가 폐지

되기는하지만, 원칙적으로유증에의해재산의이전이사망을계기로이전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상속

세 과세가 문제된다. 미국의 경우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단에 대한 상속세

계산시 그 기부재산을 제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을 경유하여 공익법인에 상

속재산을기부한경우라면그상속재산은상속세과세가액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제

16조, 제17조). 다만 유증이라는 것이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계

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따라서 유언에 의한 상속의 활용정도, 유언에 의한 상속시 법령상 유언형식의 제한

등에있어미국과우리나라의차이가존재할수있다.  

3. 새로이기금(Fund)을만들어기부하는경우

기부자가 새로이 Fund를 만들면서 그 Fund에 기부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Community

Fund와Donor Advised Fund가있다. 이러한형식은연령이나소득수준에관계없이기부를원하는사람이

면 누구나 관리계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36) 규모가 작거나 신설 비영리기관에게 매우

유용한형태이다.37) 하나혹은수개의자선단체의자선목적을달성하기위해하나혹은복수의공공자선단

체들이설립한자선펀드를활용하는경우도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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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어떠한 단체 등을 설립하여 그곳에 기부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탁형과 회사형의

경우각각의과세문제가달라진다. 공익신탁의문제는신탁형에대한것이고, 공익법인의문제는회사형에

대한것이다. 간접투자의경우에도신탁형과회사형의경우의형평성문제가되듯기부자가어떠한단체를

통해 공익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부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법제도와 공익신탁에 대한 법제도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후 공익신탁을 둘러싼

법제도개선이이어진것도이러한맥락의것이라할수있다. 미국의Fund의경우에도그자체가법인격이

부여되는경우라면우리나라의관점에서보면공익법인의설립과같은의미를갖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면서 공익법인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복잡한 제도적 장치

를 두고 있다. 미국의 Fund와 같은 유형에 우리나라의 공익법인도 아닌 그렇다고 공익신탁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적용시키는것은한계가있다. 여기에서는미국의경우만일단소개하기로한다.

(1) 공동수익기금(Community Fund)

여러개인기부자들로부터‘공동’투자기금을기부받아자선기관의전문투자자의관리를받는기금이

다. 기부자는 기금의 현 가치에 따라 분할된‘단위(Unit)’를 구입하며, 기금의 순이익 가운데 구입한 단위

별로배당금이기부자나기부자가지정한수익자에게분기별로지급된다. 최소기부액은미화5,000달러로

서 현금이나 상장 증권 등을 취소 불능의 상태로 기부하면 된다.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수혜자에게 돌

아가는수익금은기부금의시장가치와기금의수익률에따라결정된다. 기부자는현금이나세금이면제되

지 않는 증권 등을 기부할 수 있다. 마지막 수익자가 사망한 후(대개 1인 또는 2인임),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표시되는 Fund의 지분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고 자선단체의 재산이 된다. 추가적인 불입은 허용되지만, 배

당소득은수령자에게전액과세된다.39)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고 쉬우며, 매년 actuarial Basis에 의해 계산된 금액만큼 소득세공제가 인정

되고, 기부자또는그가지정하는제3자에게생존한동안소득흐름을창출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하다.40)

설립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 된다.41) 이와 같은 기금은 규격화되어 있어 기부자에게 법적 수

수료가요구되지않으며그래서100,000달러미만의기부자들에게특히유용하다.42)

예컨대68세, 66세인 John과Mary는 10,000달러에취득한FMV 50,000달러주식을생존한동안배당소득

을받는것으로하여PIF에기부하였다. 이경우 17,680달러의연방소득세공제가인정되며, 미공제분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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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첫해에 펀드로부터 5.5%에 해당하는 2,75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미래

의 수령액은 펀드의 소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들은 자본이득세를 회피할 수 있고, 상속세를 절감할

수있다.43)

(2)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은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단체, 가족, 개인을 대신하여 기부재산

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44) 즉시 자선기부금공제를 인정하면서도 기부는 실제 그들이 선택한

자선단체에나중에지출하는 형태이다. 

기부자조언기금은설립이쉽고비용이낮고직접적인기부나사적재단을대신할유연성있는기부방법

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적으로 기부금이 전달될 자선단체에 대하여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다시말해기부이후에도기부자의통제권이어느정도인정되는기부형태라할수있다.45) 자신의이

름이 들어간 별도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기는 부담스러워하지만 기부금 사용에 대해 일정한 참여를 원하는

기부자에게 인기가 있는 기금이라 할 수 있다. 기부자는 자신이나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통해 기부사용처

의추천이나조언을할수있다.

4. 신탁을활용하여기부하는경우

미국의 경우 다양한 신탁이 금융상품의 하나로서 기부에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활용되

는특색있는신탁유형을소개하고자한다.

(1)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1) 의의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은기부자가사망하기전까지또는일정기간동안수입을보

장받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철회가 불가능한 신탁이다. 신탁이 종료하면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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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이러한 신탁은 재산 증식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상속 계획에 기

부를포함시키기위해많이이용되고있다. 지난1969년자선단체나사회복지기관에기부를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연방의회에서제정된특별법에의해인정된것이다. 

2) 설정방법

신탁의 돈은 기부자가 쓸 수 있고 사후에 기부한 기관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형태, 즉 재산의 소유권은

넘겼어도기부자가자선신탁수익을소득으로사용할수있는신탁이며, 여기에는재산을내놓은기부자와

가족의생계를일정부분보장해주자는법취지가담겨있다. 

자선 잔여 신탁은 현금, 부동산, 상장 증권, 비공모 주식, 채권(세금 면제 채권 포함), 그리고 기타 자산

등을 취소 불능으로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가능하다. 기부자와 재단에 합의한 지급률에 따라 계약 당시 신

탁원금의최소한5% 이상의연금이지급된다. 

3) 특징

일반적인신탁과달리CRT는취소가불가능한(irrevocable) 신탁계좌이기때문에애초에만들때설정해

둔 조항들을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처음 신탁설립시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급되는 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선 소득세 공제가 낮아지고 심하면 신탁의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 수익을 활용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CRT 전문가들은 매년 신탁 소득의 7%내

가적당하다고권고하고있다.46)

4) 장점

첫째, 세제상 혜택이다. 이 신탁을 설정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혜택이 있다.

예컨대 기부금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식은 현재 가치대로 평가되어 전액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주택의 양

도소득세는 면제되며 주식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도 없다. 둘째, 기부자와 가족의 생계 보장이 가능하다.

CRT에기부한재산은이전과다름없이가치가계속불어나게된다. 현금기부의경우주식채권펀드등새

로운 투자자산으로 활용되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소득을 분배받는 것은 물론 기부자와 배우자 자녀 등 가

족 등도 수혜자로 지정해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은퇴-상속 플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부 금액

에 제한이 없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도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으며 사망 때까지 충분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CRT에 편입한 자산은 상속세 대상이 되는 유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탁 수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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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로자녀를설정해두면상속효과를보면서자선기금으로도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5) 종류

CRT의소득사용에는두가지종류가있다. CRAT(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는연금처럼신탁수

익을 얼마든 애초 설정한 고정액을 받는 형태를 말한다. CRUT(charitable remainder unitrust)는 신탁 수익의

일정비율을 분배받는 형태인데, 고정액 지급방식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CRUT가더욱인기가높다.

(2) Charitable Lead Trust(CLT: 수익기부형태)

기부자가 신탁을 설정하여 100,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신탁에 이전하고, 신탁으로 하여금 자선

단체에 매년 8,000달러씩 15년 동안 지불하도록 지정한 후, 신탁의 종료시에 해당 자산을 기부자의 자(子)

에게돌려주는형식의신탁을말한다. 생전행위로도가능하고, 유언에의해서도가능하다. 

이것은 매우 낮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궁극적으로 수익자인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고평가되는 잠재적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족은 생존기간 동안 그 자산으로부터의 소

득없이살아가려는기부자에게적합한형태이다.47)

5. 시사점

(1) 미국계획기부의특성

미국 제도에서 나타난 계획기부는 다음과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계획기부를 위해 매우 다양한 기부방

식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기부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에서 다양한 방식의 계

획기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는 법체계가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부동산

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잔여권(Remainder)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Retained Life Estate와 같은 형식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자선단체에서 연금을 주는 방식도 인정되기 어렵

다. 셋째, 유증(Bequest) 방식은우리법제에서도가능하지만유류분등고려해야할점들이있으며, 후손의

생활보장등과관련하여문제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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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선잔여신탁등의적용가능성

후손의 생활보장 등이 가능하고 절세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신탁(Trust)이 이용될 수 있

는데, 미국법상의 신탁은 우리 법체계에 적용이 가능할까. 신탁은 영미법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소유

권의 분리 현상 즉 법률적 소유자와 경제적 소유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미국법상의 신탁은 근본

적으로 우리 민법과 소유권의 배타성, 신탁재단의 법적 실체성(법인성), 그리고 유류분과의 관계에서 문제

가 된다. 이러한 법적 문제가 해소된다면 계획기부에서 인정되는 CLT, CRAT, CRUT 등의 적용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것들은 공익신탁과 사익신탁의 결합 형태로서 도입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가능성을 점검하

면다음과같다.

먼저미국법상의신탁은하나의물건에각각독립한 legal right와 equitable right가이중으로성립하는제

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 특히 물권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의 배타성, 절대성, 一物一權性과

모순된다.48) 우리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

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

위 내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고

하므로,49)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법상의 신탁과 다르고 소유권

의배타성과일물일권성을유지하고있다고본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신탁을 법적 실체(entity)로 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법적 실체가 아닌 계약관

계로 보고 있어 모순된다. 그러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그것이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고(신탁법 제21조), 수탁

자에게는 분별 관리의무가 인정되며(동법 제30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

는 채무와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고(동법 제20조),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또한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

로,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가동일하다고볼수있다. 

셋째, 신탁 특히 유언신탁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다. 유언자유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영미법도 유언자유의 폐해가 컸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가족적인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유언에

대해서는재판관이큰폭으로수정하는재량권을입법적으로주어왔으며, 유류분을가지는대륙법은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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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예컨대 재산의 소유자가 신탁을

설정해배우자의생존중에는배우자만을수익자로하고, 배우자의사망후에는아이를수익자로하는경우

50)에는 아이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신탁제도는 이 경우 유류분 제도와 융화(相容)되

지 않는다. 또한 예컨대 뉴욕주법은 신탁을 설정한 시점에서 살아 있던 설정자 유족 중 마지막 생존자가 사

망한 21년 뒤까지 신탁이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유언신탁의 경우 피상속인의 마지막 손자가

사망한 후 21년까지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면, 아마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0년 정도까지는 설정자의 재산상

의 권리의 완전성은 회복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륙법에 입각한 현재의 민법 체계와 도저히 양립

할수없게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경우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넘는 신탁설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고, 또 유

류분권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자선잔여신탁 등의 도입 여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

다. 유류분권의 문제는 자산 전체를 신탁하지 않는 한, 그리고 최소한 사망 1년 전에 행해진다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계산시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만을 대

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안 경우에만 1년 전의 증여도 가산하

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의 차원에서 유류분을 제한하는 입법론

논의51)에서사회적필요에따른입법론상유류분에대한제한도가능할수는있다.  

결론적으로, 미국법상의 신탁은 우리의 신탁과 다른 점은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수정 또는 보완

을 통해 수용가능 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체계의 수정 또는 보완까지 하여 미국법상 다양한 신탁제도를

도입해야하는가에대한사회적필요가대한합의일것이다. 공익신탁에대한법정비는공익법인과의형평

성이라는 관점이외에 공익증진이라는 사회적 필요를 반영한 한 예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익신탁의

적극적활용을위한공익신탁에관한법개정논의도이러한관점을반영한한것이라할수있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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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정책적제언

본 논문에서는 계획기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인식이나 법제도적으로 앞서 있는 미국의 다양한 계

획기부의 유형을 소개하고 그 기부유형 중 특히 신탁에 대한 부분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미국의 재

산관련 법이나 세제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의 계획기부에 대한 유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

용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자산잔여신탁의 경우처럼 공익신탁과 사익신탁의 결합 형태

로서 우리나라에 그 도입이 가능한 것도 있다. 계획기부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의 우

리나라 법제도가 그러한 다양한 모습을 막고 있다면 우리나라 재산관련법이나 세제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범위내에서법제도변화를할필요가있을것이다.  

기부자의 기부의사를 법적 형식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민법 차원의 유언방식에 대한 것과, 기부의 시

기 및 기부 원본 및 수익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신탁제도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차

원에서정책적제언을정리해보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정책적지원시함께고려할사항도부언한다.

1. 유언을통한계획기부활성화를위한유언제도의유연화

유산기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시 유언을 통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

에 의해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분배될 것이다. 그런데 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상 제한된

유언방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가 어려운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 발생

한 바 있다. 유언방식의 제한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인

데도 불구하고 경직된 유언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유언방식을 제한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는것이다. 

사인증여의 형태로 유산기부를 함으로써 이러한 유언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기

부받는 단체의 경우 사인증여의 형태를 통해 유산기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인증여는 증여계약

의형태로이루어지는단계에서사망전상속인들이피상속인의상속재산의처리에대해미리알수있다는

점에서 기부자가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언방식에 의한 유산기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경직적인 유언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부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민법상 허용된 유언방식에 따르

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규율할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상속재산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

는 경우에는 방식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거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민법

제1065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제한하고 있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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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060조에서유언은민법이정한방식에의하지아니하면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유언의 방식 5가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완화하거나 민법 제1060조의 유언의 요식성을 완화하는 것이 피상

속인의 본래의 의사에 따른 기부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따르더라도 유

류분제도의활용을통한상속인의최소한의보장이될것이다.

유언방식의 변화는 민법 자체의 개정을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언방식을 제한하는 취지를 강조하는 입장

의반대에부딪칠수있다. 공익법인이나공익신탁의경우처럼상속재산이공익에사용되는경우에한정하

여 유언방식의 단순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자필증서의 날인요건 등 형식적

요건을공익법인에대한기부의경우완화하는것이그한예이다.  

2. 신탁제도의활용성제고를위한다양한제도적지원방안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부를 하지만 사망전까지 상속재산의 수익은 자신이 향유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고, 사망이후 원본 또는 수익을 상속인에게 향유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상속재산

이라는 원본의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신탁제도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53) 위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그 절차가 간단한 신탁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적 변화로는 신탁

법개정이나최근논의가되고있는공익신탁에관한법률의제정이라할수있다.  

이러한 사법상 신탁에 대한 법개정이외에도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산을공익목적에사용하기위한신탁인공익신탁의경우에는통상의기부와같은세제상혜택이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익신탁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인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

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또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제1호, 법인세법제51조).   

그러나 신탁재산 자체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이 누군가에게 귀착된다면 그것은 결국 본래의 위탁자

와 수익자간 상속세나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신탁제도가 상속수단으로 활용

이 될 수는 있지만 신탁과 관련한 과세상 혜택은 신탁의 도관체로서 이중과세의 문제와는 별개로 공익에

사용된다는전제가되지않으면과세상혜택이주어지기어려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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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탁재산의 대부분은 공익법인에 귀속되고 신탁재산의 일부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은 위탁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추징하는 것이 항상 맞는지는 법제도적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위탁자인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최소한

의 재산이나 수익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재산을 모두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재산의

상당부분이 공익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의 일

부가귀속되는것을이유로상속세나증여세부담을그대로인정할것인지에대한문제라할수있다. 

일정금액한도를두어위탁자와수익자가특수관계에있는경우라도계획기부의차원에서기부가신탁

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신탁시점에 기부자에게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을 허용하고54) 수익자가 기부재산

의 원본 또는 수익의 일부를 받을 때에는 이를 소득과세의 원천징수제도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기부자나 기부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정한 생활수준의 보장을 하면서도 완전한 과세면

제를방지하는방안이될수있다.

3. 계획기부지원법제도를악용하는것에대한대비책도병행

계획기부는 사전에 고액의 자산의 이전을 계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획하에 고액의 자산이 이전되

는데그이전된자산이최종적으로공익목적에사용된다는점에서이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지원을모색

되고 위의 유언제도의 유연화나 신탁형태를 이용한 계획기부에 대한 세제확대도 그러한 맥락에서 주장되

었다.

그런데계획기부가발달된미국의경우에는2010년 3월 16일미국연방국세청에서탈세유형을발표하면

서자산단체의악용, 신탁제도의오용등을그중하나로들고있다.55) 계획기부의개념을이제정립해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계획기부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다양한 계회기부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나 장애해소를

꺼려하는것이적절하지않을수있다. 그렇지만기부에대한세제상혜택이항상기부단체의투명성확보56)

와 맞물려 논의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기부에 대한 법제도적인 지원확대와 계획기부를 통한 조세

회피방지는함께고려해야할사항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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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부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에관한토론문

오준석

서울시립대 박훈교수님과 이상신교수님의 공동연구에 대해서 발표해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될법제도에대한개선방안을말씀해주셨습니다.

I. 계획기부의특성

기부를 크게 일반기부와 계획기부로 구분한다면, 일반기부는 일시적, 단기적, 이타적동기에 의한 기부

라할수있고, 상대적으로계획기부는지속적, 장기적, 이성적동기에의한기부라할수있을 것입니다. 계

획기부를 활성화하여야 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필요할 때마다 행사나 이

벤트 등의 단기적인 동인(shock)을 자극하여야 하고 이는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인데 비해서, 계획기부는 한

번 기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기부가 시스템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비용면에서 효율적

일뿐아니라생활속의기부문화를정착시킬수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계획기부는 거액기부이며 동시에 지속적인 기부라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정서

상이타적동기가아닌이성적동기에의한기부를긍정적으로수용하는데는아직은시기적으로이르지않

은가 생각합니다. 박훈교수님께서도 법제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신“계획기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

제가되어야한다는부분은이러한측면에서깊은공감을하는부분입니다.

또한, 기부대상물의 속성에 있어서 일반기부는 현금기부가 보편적인데 비해 계획기부는 자산기부 특히

토지나 건물등과 같은 부동산 기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에는 유동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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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및 세금납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상이나세제상의혜택을주는경우, 계획기부가조세회피나골동품과같은자산을유동화하기위한도구로

이용될가능성에대해서도결론에서지적하고계신데대해서도동의하는바입니다.

II. 질의사항

박훈교수님께서는 결론으로 유언제도의 유연화, 신탁제도의 개선 그리고 법제도의 악용에 대한 대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미국법제와 신탁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잔여분 권리와 법률적인 개념

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계획기부상품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데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으리

라생각됩니다.

저는 그동안 연구하신 내용과 자료를 수집하신 경험을 토대로 할 때, 다음 세가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계신지여쭙고자합니다.

첫째, 법제도개선으로서신탁제도의개선에초점을맞추어서연구를하셨는데이는미국의계획기부가

유산과 신탁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보험의

beneficiary를 기부재단으로 하는 기부보험상품이 출시되었는데, 이러한 기부보험상품을 제도적으로 장려

함으로써계획기부를활성화하는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견해를여쭙고자합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고액기부 또는 계획기부는 주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공익목적을 실현하고, 동시에 대학병원 등을 통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해줄 수

있다는점에서매력적이라할수도있을것입니다. 최근에병원과관련하여영리법인설립과관련된문제가

법률적쟁점이되고있고, 미국의경우에는영리법인으로서병원이설립되어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

습니다. 만약, 대학병원이 영리법인화 되었을 때, 계획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중점을 두고 검

토해야할사항이있다면무엇인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졌을 때, 결국은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부자는고액을기부하는개인이나법인이될가능성이높은데, 이는자칫하면기업이나고소득층에대한

특혜로비추어질수있는위험도있다고생각하는데, 이에대한교수님의의견을여쭙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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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국법제와의 비교를 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의 박훈교수님과 공동연구자이신

이상신교수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저의토론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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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부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에관한토론문

정광진

국내에 생소한 계획기부의 개념과 외국 입법례를 소개해 주신 발표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부,

자선 문화는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국세

통계 자료에서 노년층의 기부가 활발하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계획기부에 대한 수

요는 충분히 잠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과 비교하여 실제 계획기부의 규모가 크지

않고 널리 활성화되어 못한 것은 사회경제적 수요를 법제도가 담아내지 못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에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는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발

표의취지에동감하고발표내용에몇가지점을덧붙이면서, 발표자에게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1. 기부자의이기심과기부의공익성을조화시키는유연한제도의필요성에관한의견

발표자가소개한미국의계획기부의특징은기부자나그후손의경제적필요를충족시켜주면서기부를

해도 제도적으로 기부, 자선행위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기부연금이나

retained life estate gifts 또는 자선잔여신탁 제도는 기부자가 생전에 재산을 기부하되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

지 또는 그 후손들이 기부한 재산으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수익을 향유하겠다

는취지입니다. 

사유재산제도를 채택한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이기심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을

평균인이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기부는 사유재산을 통하여 경제적인 편익을 향유하거나 후손에게 재산

을상속시키려는인간의본능과충돌하게마련입니다. 반면, 자본주의사회에서도사회의객관적인공공선

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부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와 같은 계획기부 관련 제도는 사회 평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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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본능과 기부의 공익성을 조화시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기부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할 계획기부 제도도 소수의 고도로 성숙한 인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

인사회구성원들도기부에참여할수있도록유연한성격을가져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2. 외국의입법례도입시현실성검토의필요에관한의견

발표자가 소개한 미국의 계획기부 제도가 우리에게 생소한 이유는 우리에게 낯선 법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컨대, 기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제도가 우리의 현행 재산권 제도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retainded life estate gifts에서 기부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지만 생존하는 동안 그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를 유보하는 경우, 자선단체는 잔여권

(remainder interest)을 증여받았다가 기부자가 사망하는 경우 온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미국법상 잔여권은 영미의 법적 전통에서 유래하는 독특한 물권 개념입니다. 재산권 제도 내지 물권 개념

은 각 사회의 전통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나라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여 법률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권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잔여권은

현행법상 계획기부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입법론적으로도 영미법상 잔여권은 소유권 제도를 복잡하

게만들기때문에단순한소유권개념을채용한우리법제에도입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법제에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법리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잔여권이라는 새로운 물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자선단체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사망하기 전까지 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용대차계약이나 기타 다양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미국의 retained life estate gifts 제도와유사하게제도를운용할수있을것입니다.

3. 계획기부제도의지원과남용방지책의조화에관한의견및질의

계획기부 제도의 지원은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세제상 혜택을 의미하고,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이 실

질적으로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세법상 공익법인등에게 기부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는 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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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입법례와다르지않지만, 당해공익법인에게비과세의혜택을부여함에있어서엄격한제한을가하

고있습니다. 

예컨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상증법 제

48조 제2항 제3호). 또한 기부자가 기부 후 공익법인으로부터 출연한 재산을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무상

으로사용수익하는경우, 출연한재산가액전부에대해증여세를부과하고있습니다(상증법제48조제3항,

동법시행령제39조). 한편, 출연재산의 종류에도 제한을 가하여 공익법인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5%를 초

과하여기부받으면, 초과분에대해증여세를부과받습니다(상증법제48조제2항제2호). 

이러한현행세법하에서는미국의기부연금이나 retained life estate gifts 또는자선잔여신탁과같은계획

기부는 세제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공익법인은 주식을 기부받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효율적인재산구성에상당한제한을받는등문제가있습니다.

따라서, 기부를받은공익법인에게부과하는세법상의무가지나치게형식적이고기계적으로규정된측

면이 있으므로, 이를 유연하게 규정하여 다양한 계획기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법을 개선할 필

요가있다고봅니다.

반면, 개인의 기부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수행해야 할 자선사

업을개인에게맡긴다는의미로볼수있습니다. 계획기부에대해세제혜택을부여하는것은납세의무자들

에게 새로운 조세회피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부의 효과

는 거의 없으면서 관련 상속세 또는 증여세만 잠탈하는 행위는 당해 조세의 일실은 물론 사회 전체의 건전

한기부의욕까지파괴할수있으므로엄격하게규제되어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하여기부받은재산의용도등을획일적으로제한하는것보다는기부단체내지공익단체의운영

상 투명성 및 구체적인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발표자도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발표자에게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성과가

있다면청해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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